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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가간에 듬리적인 국경이 낮아지고 상호의존이 심화 

되면서 일국의 문제가국제사회의 문계로 쉽게 전이되 

곤 한다. 지구화시대의 주요한 문제와 도전이 이처 럼 

한 나라의 국경 내에 머물지 않고 확산됨으로써 이러 

한 문제와 도전의 해결책이 일국이 아닌 국제사회 전 

체에 의해 마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 

서 국제사회의 문제해결 방식으로서 다수 국가간의 협 

릭을 의미하는 다자주의 (multilateralism)5]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주의 의 중요성은 빈곤과 저발전을 극복하 

기 위한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 서도 예외 가 아니 다 유 

엔은 2000년에 "천년개발목표(MDGs；? 를 설정한 후 

지속적으로 중간점검과 더불어 후속조치를 취해오고 

있고，2002년에는 빈곤퇴치와 개발재원의 확보를 위 

한 ‘몬테례이 합의 (Monterey Consensus)’ 를 채택한

바 있다. 경계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경우 2005년에 ‘원조 효과에 관한 파리 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 

였으며，2008년에는 이러한 파리선언의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과 더불어 파리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아 

크라 행동계획 (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한 바 있다.

이처 럼 국제기구가 중심 이 되어 저발전과 빈곤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적인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릭의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문제 

가 다국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 

를 찾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노 

력의 저변에는 또한 개도국의 저발전과 빈곤의 문계가 

국제 사회 에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고 나아가 9.11 테러 

등을 유발하는 등 선진국에 게도 심각한 위협 이 되고 

있다는 인식 이 자리하고 있다. 개발원조의 역사가 입 

증하둣이，개도국의 빈곤과 저발전의 문계 가 자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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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질적인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인식하는 경우 

선진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해결착을 모색 

해오곤^다.

개발원조를 듬러싼 이러한 일련의 국제협력 이 국제기 

구를 통한 원조를 의미하는 다자원조의 중요성에 집중 

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를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 

딘-적 인 노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총 원조 

중 양자원조가 차지 하는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는 현실 이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의 국제협 력 이 

강조되는 가운데 다자원조에 대한 관심은 양자원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개발 

원조와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합 경우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율 

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개발원조를 체계적으로 운 

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대외원조기본법을 계정하 

여야 한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 

위원회(OECD/DAC)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좀 더 이상적 인 제언을 해오는 비정부기 

구(NGO)에 게서 조차도 다자원조에 대한 관심은 저 

조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개발협 릭 이 

전환점에 있다는 인식하에，다자원조에 있어시 한 

국이 취하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 . 다자원조의 개념과 다자원조 

국제기구들

원조는 보통 양자원조(bilateral a id )와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로 구분된다. 흔히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에 직접 지ᅵ공되는 원조를 양자원조라고 하고, 

국계기구를 통한 원조를 다자원조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인 구분은 현실과 일정한 괴리를 가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본격 적인 

다자원조에 대한 논의 에 앞서 보다 세밀하게 다자원조 

란 개념 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다자원조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1. 다자원조의 개념

경 제 협 릭개 발기구 (OECD)는 다자기 여 (multilateral 

contribution)를 다음과 감은 특징을 보유한 조직 에 제 

공되는 기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1) 활동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개발(development)을 위한 조직 이어야 한다. 

2)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적인 조직 이거 나 이러 한 

조직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 되는 기금(fund)이어 야 

한다. 3) 기여금(contribution)을 한 군데로 모음으로 

써 , 누구로부터 온 기 여 금인가의 정체 성加entity)을 상 

실한 채 재정적인 자원의 총체적인 부분이 되도목 하 

는 조직 이어 야 한다.

여기에서 다자원조의 개념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이에 대한 OECD의 입장을부연하 

면, 만약에 공여 자가 수원국을 특정 하든가 혹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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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종액，상환금의 재사용(reuse of repayments) 

과 같은 지출의 다른 측면을 특정 하여 기금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이러한 기여금은 양자적인 

것으로 분류된다자 즉 다자기 여 란 국제조직 에 대해 조 

건을 부과하지 않고 중앙 집중적으로(centrally) 제공 

되는 기여금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공여국들이 기금제공 채닐로서 국제 

기구에게 기여금을 제공하면시 수원국과 용도를 지정 

하는 조건을부과하곤 한다=i. 이러한원조는 국제기구 

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자원조이나, 공여국이 수원 

국이 나 용도를 지정 하여 제공한다는 접에 서 앙자원조 

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원조를 '다양자 

원조(muᅵti-bilateral assistance)’ 라는 제3의 원조형 

태로 분류하기 도 한다.

이처럼 조건이 수반되어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원조 

름 OECD 의 경우처럼 양자원조로 분류할 수도 있 

고，다자원조도 양자원조도 아닌 다양다원조라는 

제3의 형태로의 분류도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조가 OECD 통계에는양자원조로 간주된 

다는 점을 염두에 둔 가운데，논의의 편의상 잠정 적 

으로 양자적 인 성격을 갖는 다자원조로 간주하고자 

한다.

2. 다자원조 국제기구

다자원조를 제공하는 다자기 구는 여 러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데，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분이 

국계금융기구인가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이에 

따르면 다자원조 국 제 기 구 는  국 계 금 융 기 구  

(Interna仕onal Financial Institutions： IKIs)와 비 

금융기구(Nori—Fimricial Organizations： NFCte)로 

분리된다.

국제금융기 구에는 세 계은행 (IBRD), 국제통화기 금 

(IMF),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감은 지 역개발은행 

(regional developnient tenk) 등이 포함된다. 비금융 

기구로는 유엔(UN), 유엔개발계획(UNDP) • 유엔아동 

기금(UNICEF)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과 

길은 유엔의 산하기구，세계보건기구切^H0)를 위시한 

17개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유럽연합 

(EU) • 아프리카연합(AU)과 같은 지 역기구(regional 

班’ganiza仕ons) 등01 있다.

이러한 구분 이외에 개발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 

계기구인가 아니 면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구 

인가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다, 유엔개발계획 (UNDP), 

세계은행(IBRD), 지역 개발은행 등이 개발원조에 중점 

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분류되고，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UNTCRF),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실(UNHCR) 등이 긴급구호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중 

접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원조 관련 다자기구를 국제금융기구와 비금융기 

구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1 )OEGD, DAG St任t st ca Reoorlirg D ^ecf ves(l i t p ;// vw/w,oecd.〇rg/dataoecd/36/32j?> 1723929.l im  #8,9,1 0).

2〉종종 이러한 기여금은 나아가 프로젝트의 지도자로서 공여국 출신의 스태프를 고용하라는 것과 감은 숨겨진 조긴을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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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다자원조의 형태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다자원조는 출자금(capital 

sub scrip tions)과 줄 연금(co ntr ibutio ns) 이 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31. 비금융기구의 경우，출연금 

(contributions)이라는 형태로 다자원조가 제공되는 

데, 구체 적으로 정규예산 분담금이 라고 불리 는 강제 성 

이 있는 출연금과 강제 성이 없는 자발적 출연금 

(voluntary contribution)-̂ -̂ - 구성된다이러한 줄자 

금과 출연금에 더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ending)의 제공이 다자원조의 한 형태 

를 구성한다.

국제개발협회 (im )와 아프리카개발은행(■©을 중 

심으로 과다채무 빈곤국의 채무탕감을 위해 추진 중인 

"다자채무탕감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M)’에의 재원제공과 같은 것도 다자원 

조의 하나로 간주된다. 다음에시 국제기구를 국제금융 

기구와 비금융기구로 구분하여 다자원조의 형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1.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국계금융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자금，출연금，차 

입금에 의해 운영된다. 줄자금feubacription)만으로는 

융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가입국의 출연금 

(contiibution)에 의한 재원-甘중(replenishment)을 통

해 추가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여기 에서 출자금은 투 

표권을 부여 받는 반면，출연금은 일종의 기여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출자금은 탈퇴 

할 때 환급대상이 되나 출연금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 

는다3 4 5.

출자금의 경우 다자원조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출연 

금의 경우 다자원조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시 출연금의 성격을가지 면시 외양상 출자금으로분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자원조로 간주된다. 

예컨대 , 국제 개발협회 (IDA)의 경우 한국정부가 재원보 

충(replenishment)을 위해 기금을 제공하는데, 이는 

출자금의 외양을 지니 나 실제에 있어 출연금이 기 때문 

에 다자원조에 포함된다.

아시아개발은행於DB)의 예를 들면, ADB의 융자재원 

은 출자금과 특별기금으로 분류된다 특별기금은 저개 

발 회원국에 대한 융자와 기숨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 

용되며, 가입국의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한국정부는 

2006년에 ‘e-Asia 및 지식협력사업 기금’ 을설치하는 

협정을 ADB와 체결하고, 이 기금에 대한 출연을 시작 

한 바 있다. 이는 신탁기금으로시 주로 아시 아 개도국 

의 정보화와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이처럼 개개 공여국은 국제금융기구와 신탁기금 협정 

을 체결하여 출연금을 제공하기도하고, 국제금융기구 

가 독립적으로 관리 하는 기금에도 출연금을 제공하곤

3 )  OECD 통계에서는 출연금을 ‘contributor  ̂ 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 g ，a r f  로 표기한다.

4) 한국 외교통상부는 ‘정규예산 분담금’ 을 ‘의무분담금’ 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 자발적 출연금’의 경우 ‘사업 분담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IDA 융자재원의 대부분읍 이무는 회원국의 출연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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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국계 에이즈 . 결핵 • 말라리아 퇴치기금好ᅵ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FATM)과 국제환경 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을 위시한 많은 다자기금(multilateral 

find)이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 

다 ' 국 제 ^"기 구 가 ᄈ 하 는  기금에 출 연 을 ^ 하  

는 공여국의 경우 기구 내의 의사결정 에서 상당히 많 

은 권릭 (power)이 주어 져 이들에 대한 정당성 

(legitimacy)이 논의의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오고 

^다.

2. 비금융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비금융기 구의 경우，앞서 언급했듯이 공여국들은 정규 

예산 분담금과 자발적인 출연금의 형태로서 원조를 계 

공합 수 있다. 이들을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규예산 분담금

정규예 산 분담금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지불능력 

(capacity to pay)을 근거로 산줄되 어 강제적으로 부과 

된다. 따라시 일빈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을 불문하고 

국제기 구의 회원인 이상 최소한의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국제금융기구의 출자금과는 달 

리 매년 지불하는 기여금으로서 다자원조로 간주된다. 6 7

그러 나 개개 공여 국이 개개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분담 

금 전체가 모두 다자원조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 다. 특 

정 국제기구의 활동이 얼마나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냐 

에 따라서 개개 국가가 분담한 정규예산 분담액 전체 

가 다자원조로 간주되기 도 하고，일부만이 다자원조로 

인정되기도 한다. 예컨대，세계식량계획， FP)과 유엔 

공업 개발기구(UNIDO)의 경우 분담금의 100%가 공적 

인 개발원조로 인정되나 세계보건기구<WHO)는 70%, 

식량농업 기구(FAO)의 경우는51%가 인정 비율이다. 유 

엔 정규예산 분담금과 평화유지활동(PKO) 부담금은 

각각 12%와 7%만이 다자간 ODA로 간주된다. 세계지 

적재 산권기구(WIPO)의 분담금은 3%만이 인정 된다.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 에서 11위 정도의 경제 력을 보유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높은 비율의 분담금을 유엔 

을 위시 한 각종 국제 기구에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국 

제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개발원조로 인정을 받고 있 

다고 봄 수 있다,

나. 기[발적 출연금

1)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의존의 심화

비금융기 구의 경우 정규예산 분담금만으로 필요한 자 

금을 확보합 수 없는 경우나 종래 통상적인 예산에 규

6 ) 이러한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우선 지원 대상사업읍 선정함에 있어 한국과 협의를 하도록 히고 정보기술(IT) 분야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 3 력을 가진 부문에 우선권을 부여힘으르씨 앞으로 한국기업의 AD B  사업에 대한 수주가 점차 획대되고 아시아 시장 진출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국정부는 또한 국내 전문가 리스트플 ADB게 제공히여 /MDB 시업 주체 선정과정에 국내의 우수한 인력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으S 써 한국의 우수한 인=1이 세계 시장에 진출히는 기회를 확대히는 것도 목표의 히나S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기금의 설치를 계기로 과거 소극적이 
던 우리의 국제원조를 획대히여 향후 국제시회에서 재원공여국으국서 위상듈 강화할 계획이며, AD B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旧 RD)과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 다든 국제금융기 구에도 유사한 기금의 설립읍 추진 증이다.
(대한상공회 의소: 경제정책정 보(ht:p:/八vww.ka-d' am厂e:/Eroi+ j ^  C2 R.asp?m_DatalDt311 31》.

7) 2001 년에 설립된 국제에이즈 • 결핵 • 말라리아퇴 치기금(GFATM)은 2006년도에 공적인 다자원조 총애，의 6%를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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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 어 있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자 할 

때, 별도의 자발적 출연금을 필요로 한다. 국제기구에 

따라 다르나, 이러한 자발적 출연금은 통상 회원국 정 

부, 다른 국제기구, 개인 기부자 등에 의해 제공되어 

통상적 인 예산과는 별도의 기금으로 시 운영 된다.

유엔의 경우 냉전종식 후 많은전 지구적 이슈를 다 

루면서 예산의 증액 필요성 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인하여 정규예산의 대폭적인 증가 

가 억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의 다양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출연금을 추구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 통상적으로 

정규예산에 의해 지원되던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자 

발적 출연금에 의해 지원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가 

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 중 특히 개발과 구호에 관여하고 있는 

비금융기 구듬은 자발적인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 

우 높다. 유엔의 경우 자발적 출연금은 통상 유엔의 

‘계획(program)’과 ‘기금(fund)’라고 불리는 산하기 

구의 중요한 재정원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에 

는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여성 개 발 기 금  

(UNTFEM), 세계 식량계획 (WFP), 유엔 인구기금 

(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이 있다. 이들은 

자체 내에 정규예산 분담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 라 유 

엔본부의 정규예산으로부터 의 지원도 전혀 없는 가운 

데 전적으로 자발적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기 

구들의 경우는 자체 의 정규예산 분담금과 더불어 자발 

적 출연금을 통해 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2) 자발적 출연금의 장점과 단점

정규예산 분담금의 경우 강제적인 것으로서 회원국은 

자신의 분담금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등에 4 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는 달리 자발적 출연 

금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에만 재정 적인 지원 

을 할 수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가 용이 하다 

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장점과는 달리，자발적 출연금은 회원국의 자 

발적인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구체적인 프 

로그램을 짜서 확정 짓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자발 

적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91는 국제 기구들은 2000 

년부터 3년을 단위로 하는 •다년도자금조달« MuI仕_ 

Year Funding Framework： MYFF)’ 을 실시해 오면 

서 , 자발적 출연금 제공국들에게 다년간에 걸친 출연 

금 제공의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 (UNDP)의 경우 상위 10개 공여국 

이 제공하는 자발적 출연금이 전체 자발적 출연금의 

85% 내외를 차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시 보듯이, 자 

발적 출연금에 의해 운영 되는 국제 기구가소수의 국가 

에게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서 프로그램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듬 주요 공여국듬은 자발적 출연금의 제공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 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구 사 

무국은 자발적 출연금을 계공하는 국가(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모험을 감행하기 어렵 다. 따라서 국제 기구가 

자발적 출연금에 크게 의존할 경우，국제 기구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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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반대하는 회원국이 배제된 

가운데 프로그램 이 운영 되기 때문에，국제 기구 전체 의 

활동이 아닌 일부 회원국만의 소위 기구 내 기구의 활 

동이 되기 싶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유엔헌장 제1이조 3항은 국제 기구 직원을 채용함에 있 

어서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능률, 능력 및 성실과 더불 

어 정치적 기준으로서 지리적 배분을조화시키도록규 

정하고 있으나，이 규정은 자발적 출연금에 의해 운영 

되는 국제 기구에는 공식 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로 사전 

에 동의 된 바 있다. 이러한 동의의 의도는 이러한 기준 

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 

아 직책을 부여한다는 것이 었으나，선진 공여국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통제 력을 갖 

기 위해 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기금을 계 

공받는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도록 노력함으 

로써 이러한동의의 진정한 의도를왜곡시키고 있다8 *.

3) 자발적 출연금의 종류

자발적인 줄연금은 통상 '핵심 기금(core-fundl 과 

'비핵심기금(non-core fundj 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형태를 띤다. ‘핵심기금(core-fundj 이란 용도가구체 

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발적 출연금으로서, 국제기구 

의 기본적 인 운영 , 행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목적 

으로 4 용된다. 또 다른 종류의 자발적 출연금인 ‘비핵 

심기금(non-oore fundj 이란 수원대상과 용도 등과 

관련하여 공여국이 부과하는 계약에 구속되는 조건부

출연금이 다3: . 공여국은 최소한의 핵심 기금을 제공한 

후에야 비핵심기금을 계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핵 

심기금은 비용분담기금(cost-sharing fund), 신탁기 

금(trust fund), 국제기구가 관리를 맡고 있는 기금 

(intermtioml organizations-administered fund)으 

로 구분된다.

비용분담기금은 말 그대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기금으로 시, 공여 국이 누구와 비용을 분담하는가에 따 

라 수원국정부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government 

cost- sharing)와 제3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thinl-party oost_ sharing)로 구분된다. 공여 국이 국 

제기 구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후자의 예에 속하 

며，이때 공여국과 국제기구 사이 에 비용분담 협정 이 

체결된다.

신탁기금은 공여국이 수원국과 용도를 지정 하여 국제 

기구에 기금을 맡기 면, 국제기구는 기금 제공국을 대 

신하여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집행해 주 

는 제도를 말한다 신탁기금은 수원국과 용도를 지정 

한다는 의미에서 양자원조의 성격을 지니며，동시에 

국제 기구에 기금을 제공하여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 된 

다는 면에서 다자원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 

해 개개 공여국은 국제기구와 신탁기금 협정을 체결하 

는데, 신탁기금은특정의 목적, 득정의 프로젝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나 지역적 그리고 전 지구적인 프 

로그램에 대한 관심 속에 설립된다. 신탁기금은 하니- 

의 공여국에 제한될 수도 31고 다수의 공여국에게 개

8) S a jth  Gentfii; For a S t'rn g  and Democratic tJn ted N a tans: A  South P^rsoect ve on tJN Reform (Geneva; South Cente ,̂ 1996), pp. 87-88.

9：)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제공하는 자원을 ‘핵심정규자원(core ^egUa- m so니xe s〉1 이라고도 부른다. 이와는 달리, 용도를 지정하고 제공하는 자원은 ‘비핵심 
득별예산자원(norHDoreexirabudgetaryresourcesy 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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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될 수도 있다.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탁 

기금을 관리 하는 데 있어 서 소요되는 비용을 공여국에 

게 부과한다.

국제 기구는 개별 공여국의 의뢰 에 의한 신탁기금 이외 

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기도 한다. 

UNDP가 관리하는 기금의 예를 들자면, 유엔자본개발 

기금(UNCDF), 유엔과학기술개발기금(UNFSTD), 유 

엔 여 성 개발기 금(UNI FEM), 사막화 • 가뭄방지 기 금 

(UNSO) 등이 있다113 .

비금융기구의 자발적 출연금 중에서 비핵심기금이라 

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에 서 언급한 것 가운데 주로 제 

3자 비용분담제와 신탁기금을 가리 킨다. 이 둘은 모두 

공여국이 선택한 주제 분야에서 그들 자신의 프로젝트 

를 촉진합 수 있도록 하며 , 공여국은 국제 기구를 유용 

한 매개자(intermediary)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기 

금제공 통로는 국제 기구의 전문성，정치 적으로 민감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에 있어 서의 중립 성，원조의 조정 

(coordination)을 실현하면서 공여국으로 하여금 그들 

이 선정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양자원조의 경우와 비교해 봄 때，수 

원국과의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 게 

된다. 예컨대, 공여국으로부터의 서비스와 장비의 조 

달 기회 와 같은 것이 축소된다.

제3자 비용분담제와 신탁기금 등에 서 공여국은 신탁 10 11

기금에 의해 공여국의 정책과 관심이 좀 더 직접적으 

로 고려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분담제보다 신탁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신탁기금은 공여국의 정체 

성 (identity)과 공여국의 개발목표와의 관계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공여국이 선호한다. 국제기구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그들에게 좀 더 많은 통제가 주어 지는 계 

3자비용분담제를 더 선호한다.

W . 다자원조의 장점과 단점

여 기에 서는 다자원조가 양자원조와 견주어 상대적으 

로 가지게 되는장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한국수 

줄입은행(Korea Rximbank)의 원조용어집은 다자원 

조의 이점을 개도국의 민족주의 고양에 대응하면서 

자본의 국적을 은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양자원조 

와 비교하여 국제기구에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 

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 주도로 원조가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국가와 지원에 대하여 원조가 가능하다 

는 등의 이 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다자원조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 봄 수 있다

첫째, 공여국이 다자원조 제공시 지 정학적 인 목표나 

경제적 이 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자 

원조는 일빈적으로 공여국의 이러한 이 익에 덜 종속 

된다. 즉 다자원조는 공여국의 개 별적 인 목표를 희 석

10) ‘UNSO’ 는 과거에 ‘Unitec NatonsSuoaro-Sahe an Offce' 의 악어이었으 나 명칭이 ‘Office :〇 Goninat Dosertif ration arrl Q-〇ug li: 무 바뀐 후에도 그 
대로 U N 效)，라는 말읍 쓰고 있다 .

11) 한국수출입 은행, 원조용어집(http i/Yw w w .koreaexim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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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원조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aid)를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원국은 비구속성 원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정책과 

일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는 양자 

원조에서 공여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원조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도 원조가 제공될 수 있 

다. 전 세계적인 광범 위한 원조의 망을 가지고 있지 않 

은 직은 공여 국에 게 이용의 가치 가 있게 된다.

둘째, 과거의 식민지 관계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양자원조의 경우 이러한 역사적인 연계로 인해 특 

정 수원국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 

다고 주장하기 도 하지 만，국제 기구는 일반적으로 개별 

적인 공여국보다 특정 분야에 있어 서 광범 위한 지식과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기구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설계와집행 에 있 

어시 누적된 부문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종종 개별 

적인 공여국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나 지역의 현 

지조건(local condition)에 대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원조가 가능하다,

셋째，다자원조는 이러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 이외에 

큰규모의 재정적인 자원을동원할수 있다. 국제기구 

만이 개개 공여국이 개별적 수준에서는 제공합 수 없 

는 규모가 큰 재정 적 자원을 동원하여 프로그램 과 프 

로잭트를 설계하고 집행함으로써 원조의 제공에 소요 

되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일 수 있다. 이 12

로써 다자원조는 양자원조에 비해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을 계공할 수 있다. 상당한 재 

정적 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기구에게 

싱당한 정도의 정치적인 지렛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넷째, 다자원조는 공여 국 사이의 조정 (anrdina仕on) 

을 족진하고 조화(hamionization)에 기여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Q. 자신의 우선순위를 가지 

고 있는 원조제공의 주체가 놈어 나면시 , 원조의 분절 

화甘ragmentation)와 조정의 결여로 인해 원조기관 사 

이의 기능과 활동의 중복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수원국의 행정 비용이 증대하고 종국적으로 원조 효 

과성 의 주요한 장애 가 되고 있다. 이와는 딜-리 국제 기 

구를 통해 원조를 제공할 경우, 공여 국들 사이 의 불필 

요하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경쟁을 줄이고 분절화와 

중첩을 막을 수 있다. 그 결과 수원국의 행정 적 인 부담 

을 덜어 수원국의 거래 비용을줄여줄 수 있다.

다섯째，다자원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 

이 어려워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필요로 하는 문 

제의 해결에 효과적이다 빈곤과 저발전의 문제야말로 

이러한 문제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유엔은 최근 들어 

개발, 인권，안보의 문제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 

로 보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 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안보의 개념 이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확장되고 

개발의 개념 이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로 확 

장되면서，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자원조가 긴요해지고 있다. 온실가스

12) 다자원조 국제기구의 3대 주요 역할융 재정적 자원, 지식, 그리고 정책조정(policy coord natic，n)이라고 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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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와 같은 전지구적인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제공하는 데도 다자적 인 처방이 효과적이 다.

여 섯째，다자원조는 양자원조에 비해 보편성 

(un iversa lity ), 공정 성 (im partia lity ), 중립 성 

(neutrality), 독립성 (independence), 전 지구적 범주 

(global reach)를 가짐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정당성 

(1 점itimacy)과 신뢰 (trust■■ 보유한다. 따라서 에이즈 

(HIV/AIDS)와 감은 문제뿐만 아니 라 민주주의 , 인관 

힌법 개정, 국제적인 갈등의 해결과 같은 복잡하고 정 

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채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정당성과 신뢰는 효과성을 높 

이는 역할을 한다. 다자원조는 이익에 추동된 양자원 

조를 권리 에 기초한 전 지구적인 재분배적 정의 체제로 

변형시키는 전 지구적 거버년스의 레짐(regime of 

global governance)의 형성에 기여합 수 있다.

다자원조는 이러한 징-점듬을 가지고 있지민-，이러한 

장점은 다자원조 국계기구들 사이의 빈약한 협력，일 

관성의 결여, 그릇된 우선순위 배정, 부실한 관리 

(management)로 인해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대한관료조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도 받는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는 대규모 차관 패키 지 

(loan package)의 형태를 띤다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TMF)이 이행조건(conditionality)으로 

이러한 차관의 계공과 더불어 부과하는 개도국에 있어 13 14

서의 긴죽프로그램(austerity program)파구조조정정 

책이라는 것이 차관의 회수에 중점 이 주어 진 결과, 수 

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고 장기 간에 걸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아오고 있다.

V. 다자원조의 국제적 인 추세와 

한국의 현황

1. 다자원조의 국제적 추세 131

경제협 릭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OECD/DAC)는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가장 바람직한 혼합을 딜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OECD/DAC 회원국의 총 ODA 

중 다자원조가차지하는 비율을보면，2000년沒2.9%), 

2001^(33.0%), 2002^(30.0%), 2003^(28.0%), 

2004년(31.6%), 2005년(23.1%), 2006년(26.3%)으로 

시 지난 7년 동안 평균적으로 29.3%의 원조가 다자원 

조에 의해 계공되었다' 즉 총 원조액 중에 서 대략적 

으로 70% 정도가 양자원조를 통해 제공되고, 30% 정 

도가 다자원조를 통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다자원조의 구성 인 

데, OECD/DAC의 통계는 다자원조를 크게 출연금과 

줄자금(Grants and Capital Subscrip仕ons) 그리고 양 

허성 차관(Concessional Lending) 이라는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다. 이 중에 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출연금과 출자금 부분이다. 출연금과 출자

13) 여기에서 언급되는 통계자료는 다음을 잠■조했다 : OECD. B a t Extracts (l i t p ;//sfats,oeod.o rg w o 〇R/ index,aspx? C«tasatGooe= ODA_ DONOR)

14) OECD 자료이기 때문에 다자원조 중에서 조긴부로 제공된 출연금은 양자원조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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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유엔기관(UN Agendas), 유럽공동체(RC), 국제 

개발협회(IDA), 세계은행(IBRD) ' 국계금융공사 

(IFC) • 다국투자보증기구(MIGA), 지역개발은행 

(Regional Development Banks), 지구환경기금 

(GEF), 몬트리올의정시 (Montreal Protocol), 그리고 

다른 기관들(0仕Ler Agencies)로 세분되는데, 일반적 

으로 유엔기 관, 유럽공동체(EC), 국제금융기구(正1\ 

IBRD, IFC, MIGA 지역개발은행), 기타로 좀 더 단순 

화하여 분류된다19.

여기 에서 출자금과 출연금 가운데 국제금융기구, 유엔 

기관, 유럽공동체(E幻에 제공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길-다: 2000년(국제금융기구 

34%，유엔기관 29%, EC 28%), 20이년(국제금융기구 

32%, 유엔기관 31%, EC 29%), 2002년(국제금융기구 

32%, 유엔기관 27%, EC 32%), 2003년(국제금융기구 

27%, 유엔기관 25%, EC 36%), 2004년(국제금융기구 

34%, 유엔기관 20%, EC 36%), 2005년(국제금융기구 

30%, 유엔기관 22%, EC 38%), 2006년(국제금융기구 

34%, 유엔기관 19%, EC 35%)161.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금융기구의 비율의 평균 

은 32%이고，유엔기관의 비율의 평균은 25%이다. 그 

리고 EC 비율의 평균은 33%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OECD/DAC 회원국들이 EC를 가장 선호하는 기 

금제공 채널로 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이 다

소 예외 이기는 하니 …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다.

OECD/D썬의 가이드라인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출 

연금에 조건 이 붙여 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핵 

심기금(core fund)이야말로 공정하고 보편적인 다자 

원조를 제공하는 주된 수단으로서 어떠한 국제기구도 

핵심기금 없이 진정으로 다자적일 수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공여국듬은 핵심 기금에 출연금을 제 

공하는 대신，자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목표를 두는 신탁기금이나 비용분담기금을 선 

호하고 있다. 그 결과, 조건부 출연금이 증가하여 개개 

전통적인 원조환경을 위협하고 개발원조의 효율성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자발적 출연금의 증가로 인해 국제기구 

가 기금을받아 스스로의 거시적인 판단에 의해 프로그 

램이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집행해오던 전통적인 틀 

이 깨 지 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분절화 

(fragmentation)가 족진되고 있다. 특히 신탁기금 제도 

는 공여국이 원하는 국가에게만기금이 제공되고 이들 

이 원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이러한 기금이 제공되지 않 

도록 함으로써, 국제기구의 다자주의를변모시키고 있 

을 뿐 아니 라 관리상의 문제, 책임성 (accountability) 

의 문제, 예측 가능성의 저하의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171.

15) 유 럽 공 동 체  (EG)에 는  유 럽  £ 합 (E니) 회 원  국 이 면  서  동 시 에  OECD/D/iC 회 원  국 인  국 가 들 이  기  3 ■  제 공 한 다 .
16) 여 기 에 서  국 제 금 융 기  구 에 는  국 제 개  발 헌  41(( IDA), 세 계 은 행 (IBRD), 국 제 금 융 공 사  (IB3): 다 국 투 자 보 증 기 구  (MIGA): 지 역 개 발 은 행 만 이  포 함 된 다 . 「유 엔 기 관  

(UNAgandesVJl라 고  하 면  통 상 적 으 로  전 문 기 구 는  제 외 되 나  OECD으| 통 계 상 에 는  유 엔 기 구 와  더 블 어  전 문 기 구 가  포 함 된 다 .

17) Department of Puolic: InfoTnatic.n of:he Ur it eel N 日tors, Memoer S:a:es Redge Ajocycxmately $80 Mill on in Suopat c f Un:ed Nat ons deveoprrent 
Act v tie s fo r2 ⑴ 8 (Genera Assemby DEV2646) (1 2/Novemter/20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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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부 자발적 출연금의 증가는 다자기구들이 

스스로 초래한 문계 이기도 하다. 다자기구들은 계한된 

기금을 둘러싸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새 

로운 기금을 유치하고 양자원조로부터의 기금을유인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시 신탁기금과 감은 기금제공 

창구를 경쟁 적으로 도입 했고 다자원조의 압력을 받는 

공여국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금에 대해 일정한 통 

제릭 이 주어 지는 이러한 조건부 자발적 출연금에 크재 

호응한 결과인 것이 다.

유엔의 관련 문건들은 자발적 출연금에 의해 운영 되는 

유엔기구의 자발적 출연금의 총액 이 증가하기는 했으 

나, 이 중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제공하는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는 반면 용도를 지정하여 제 

공하는 자원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다자원조의 양자 

화(bilateraliza仕on of multilateral aid)」를 이구동성 

으로 지적 하고 있다.

유엔의 산하기구 중에서 유엔으로 지원되는 정규예산 

의 일부와 자체의 자발적 출연금에 의거 하여 운영 되는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인 유엔마약범죄기구(UNODC) 

의 2007년도 재원구성을 보자. 총 1억 9,5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유엔 정규예산으로부터 의 지원이 전체 예 

산의 8.3%를 차지 했고, 자발적 출연금은 전체 예산에 

서 9:17%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발적 출연금 총액 가 

운데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제공된 출연금의 비율은 

8.2%에 불과하고, 니머 지 91.8헤  해당하는 기여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제공되었다' 이로부터 알수 있듯이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러한자발적 출연금마저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로 제 

공되 었다.

유엔의 산하기구 중에서 유엔 정규예산으로부터 의 지 

원도 없이 전적으로 자발적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7년도 재원구성 역시 살펴 보자. 총 예산 가운데 조 

건 없이 제공된 핵심기금(core fund)은 11억 2,000만 

달러인데 반해 조건이 부과된 비핵심기금(non-core 

fund)은 38억 달러 에 달해 전체 예산 가운데 약 77% 

가 조건부 자발적 출연금이 었다.

이와 관련하여 UNDP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이러한 비핵심기금이 핵심기금에 대한 중요한 보완물 

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비핵심기금에 치우쳐 있다는 것 

을 우려 하고 있다13. UNDP는 비핵 심기 금이 공여 국듬 

의 기여에 대해 좀 더 큰 -통제력을 계공하기 때문에 이 

들로 하여금 핵심 기금에 기여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 라고 여긴다. 또 다른 한편 UNDP는 핵 

심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UNDP의 효율성 

(efficiency), 투명성 (tra nspa t'ency), 책임성 

(crodiMity)에 대한 공여국의 의구심에서 찾•고 있다. 

이러 한 인식 하에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을추진하고 있다.

18) tJriteo Nat o rs  Office o r  D^ugs and C" me. Fijndingsan。 Partnershps (http;//www,ijnodc.o^g/unodc j er/donor分’ irdex.htm).

19) U ND P, A nn니 日! Re port 2008 〇ᄀt p ://www, un d o,o "g/p ublic at or s7ar nu a^epo"t2008/reso l/ c es, sht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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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다자원조의 현황2ffl

한국의 총 ODA 중 다자원조가 차지 하는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감다: 2000년(38.1%)，2001년(35.2%)，2002년 

(25.8%), 2003년(33.0%), 2004년(21.9%), 2005년 

(38.4%), 2006년(17.4%). 지난 7년 동안의 비율을 평 

균하면 30.0%의 원조가 다자원조로서 제공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OECD/DAC 회원국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치 이다. 그러나 2005년에 38.4%까지 

치솟았다가 2006년에는 17.4%까지 떨어 지는 등 기복 

이 심한 것이 하나의 득징 이라고 합 수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다자원조 중에시 

국제기구에 대한 양히 성 차관(co ncessional lending) 

을 제외 한 나머 지 인 출자금과 출연금 중에 서 국제 금융 

기구와 유엔기관에 제공한 기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감다: 2000년(국제금융기구 70%，유엔기관 

22%), 2001년(국제금융기구 62%, 유엔기관 27%), 

2002년(국제금융기구 63%, 유엔기관 25%), 2003년 

(국제금융기구 63%, 유엔기관 18%), 2004년(국제금융 

기구 71%, 유엔기관 22%), 2005년(국제금융기구 

83%, 유엔기관 13%), 2006년(국제금융기구 49%, 유 

엔기 관 38%).

이 기간 동안 국제금융기구에 제공된 기금의 비율의 

평균은 66%이고，유엔기관에 제공된 기금의 비율의

평균은 24%이다. 동일한 기간에 OECD/DAC 회원국 

이 국제금융기구에 계공한 기금의 비율의 평균이 32% 

이고, 유엔기관에 제공한 기금의 비율의 평균이 25% 

인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다자원조에 있어 서 국제금 

융기구에 대한 편향성이 지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다 .

유엔기관에 제공된 출연금(정규예산 분담금과 자발적 

출연금)의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감다. 우선 총액 면 

에서 상당히 미미하다. 2003년에 2,288만 달러，2004 

년에 2,104만 달러, 2005년에 2,324만 달러, 2006년 

에 2,700만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에 있어 한국은 11위에 머물러 있는데, 2004년 

부터 2006년끼-지 3년 동안의 유엔기관 지원액의 합계 

로 볼 때 한국은 18위에 머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국제금융기구 지분 순위 면에 서 22위에 머물고 있 

는 한국이 2004년부터 2006년도 사이 에 지원한 기금 

의 힙계 면에 시 봄 때 16위를 차지 하고 있다.

유엔기관에 출연된 기금 중에 서 정규예산 분담금이 아 

닌 자발적 출연금을 살펴보면，2003년에 863만 달러， 

2004년 819만 달러，2005년 783만 달러，2006년 1,237 

만 달러 이다. 자발적 출연금 중 조건부의 비핵 심기금은 

양자원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는 자발적 

출연금 중에 서 핵심 기금에 제공된 것을 가리 키는데 상 

당히 미미한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C) 외교통상부 O D A 국의 인도지원과기 제공한 지료를 참소했다.

21) OECD지료이기 때문에 다지원소 중에서 소건부로 제공된 출21금은 양지원소에 포함되었다.

22) 2003년도의 경우: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줄 근 3의  증가와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신규 줄 연 3 으무 인해 다자원조가 증액되었다. 2005년의 경우 미 
주개발은행 (IDB) 가입에 따른 출자금과 출연금 그리고 국제개발협 히(ID서의 재원보충으로 인해 에외적으로 다자원조액 이 증가했다. 2 C0 7 년으| 경우는 
IDA의 또 다른 재원보충에 의해 다자원조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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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관의 자발적 출연금 가운데 조건부 자발적 출연 

금의 경우 양자원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 

로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한국정부 자체가 유 

엔개 빌계획(UNDP)과 같은 개발원조 제공 국제 기구와 

공동 프로젝트(joint project)를 통해 다자원조의 모델 

을 구축하2 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미루 

어 볼 때, 이러한조건부 자발적 출연금의 비중이 높을 

것이 라고 판단된다미.

가장 대표적인 개발 관련 국제 기구이면서 자발적 출연 

금으로만 운영 되는 UNDP에 있어 서의 한국의 원조 상 

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잘 알 수 있다. 2005년 

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한국정부는 3년 동 

안 핵심기금으로서 100만 달러씩을 일관되게 제공하 

여 공여국들 가운데 27위(2005년), 24위後006년)，28 

위御07년)에 머문 바 있다. 비핵심기금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05년에 257만 달러 , 2006년에 650 만 달러， 

2007년에 27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통계 

는 한국정부가 자발적 출연금의 계공 자체 에 인색한 

한편, 이러한 자발적 출연금마저도 조건부 제공에 치 

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정부는 2007년 9월 30일부터 개도국 빈곤 • 질병 

퇴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를 시행하여 국제선 탑승객에게 1,000원의 기여금올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여금은 에이즈, 결핵，말 

라리아의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TTATEI)에 제공된다. 동 기여금의 구체적인 집행은 

한국정부와 관련 비정부기구(NGO) 및 수원국과의 약 

정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역시 

조건부 자발적 출연금의 하나이다'

YI. 한국의 다자원조 정책방향

한국국제협력단(K0 ICA)이 잠정적으로 제시하고 다자 

원조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정부가 양 

자원조로서 지원하기 어려우며 국제기구들이 명백하 

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와 국가나 지역 에 대 

해서는 다자원조를 « 용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증진한 

다. 이에 따 라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등 아프리카 원 

조의 경우 다자원조의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인권, 환 

경，빈곤, 보건, 여성의 세릭화(empowerment of 

women) 등과 길은 전 지구적 인 이슈들을 다루는 국제 

적인 노력 에 활발하게 동참한다.

둘째, 비금융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방식으로서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상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 

에 대해 공동 프로젝트를 가지는 등 공동협력 사업을 

수행을 통해 다자원조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한 세계은행과 유럽 개발은행 등에 추가적으로 신탁기 

금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즉 핵심 기금이 아닌 제 

3자비용분담제를 포함한 비핵심기금의 제공에 치중하 

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3) 한국정부는 유엔개발계 획(UNDP)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IBRD)과 아시아개발은행》 DB) 등과도 공동 프무젝트를 발굴하여 주진하고, 아프리카연 합(AU) 
등 지역기구와의 소규모 프로젝트사 업읍 추진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사업에 치중하는 것읍 목표로 하고 있다.

24) 한 국 정 부 는 「혁신적 개발재원을 위한 연대기금의 리딩그문(Leacng Group on So da바y Leviesto Fund Development)」에도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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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국제개발협회(TDA)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R) 

을 중심 으로 과다채무빈곤국의 채무탕감을위해 추진 

중 인 「다자채무탕감이 니셔 티브(MDRD」재 원보충으로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을 침고로 하면시 한국의 다자원조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다자원조를 이끌어 갈 방향의 설정

우선, 다자원조 정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이끌어 

갈 원칙이 마련되어 야 한다. 성공적인 다자정책 

(jnultilateral policy)이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 

할에 대한 명 백하고 현실적 인 개 념과 직 결되 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고，어떤 

기 여를 하고자 하며，이 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 

게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아직 개발원조 전반을 이끌어갈 이념을 

담을 원조헌장이나 정책지침 등이 만들어져 있지 않 

다. 따라서 개발원조의 한 형태 인 다자원조를 이끌어 

감 방향을 이에 앞시 설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 

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자원조 정책을 이끌어갈 

원칙을설정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한국의 개발원조의 질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시 

이 러한 원칙의 설정과 더불어 이 러한 원칙을 실질적 

으로 구현하기 위한 명백한 전략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의「Multilateral Engagement

Strategy(M限)」와 같은 것을 예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전략지침 내에서 개별적인 다자기구 

에서의 전략지침이 작성되어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전략적이고 외교정책적인 측면，결과，특정 지표에 기 

초한 효율성의 입증을 기준으로 하여 다자원조 기구듬 

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다자원조 

기구의 경우, 기구에 특별한 전략 페이 퍼 (institution- 

specific strategy paper)를 작성하여 치밀하게 대응하 

고 있다251.

2. 다자원조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총 원조액의 증가와 더불어 다자원조의 액수를 늘여 야 

한다. 2006년도 한국의 ODA 총액은4억 5,500만 달 

러이고 이 중에서 다자원조의 총액은 7,900만달러 였 

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 및 스페 인과 

의 비교가 그 필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네덜란드 

의 경우는 총 54억 5,200만 달러 중 11억 6,900만 달 

러를 다자원조에 할애했고，스페 인은 총 38억 1,400만 

달러를 ODA로 투입한 가운데 이중에서 17억 2,200만 

딜-러 를 다자원조로 제공했다.

원조 총액의 증가와 더불어 다자원조를 증가시킬 경 

우, 국제금융기구가 아닌 비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비율을 높여 야 한다. 비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증가 

시키 되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자발적 출연금을 놈려 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다자기구의 상징이라고할 수 있 

는 UNDP와 같은 국제 기구의 핵심 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 야 한다. 이러 한 핵심 기여금의 제공을

25) SECO , Switzerland’sM  util a te，a D eveoom ert Cooperation Strategy; An SDC-SECOGu deli re  (SECO: Berne, 2005), p.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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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자기구의 원조의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공 

여국 자문위원회라든가 다른 실무토론모임(working 

forum)에 참여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조건부 자발적 출연금(earmarked 

voluntary contributions)의 제공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이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 

인가의 문제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금융기구의 자 

발적 출연금 중 여러 해에 걸쳐 연례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기여금(nrulti-annua】 core contributions)의 제 

공을 원칙으로 하여 야 하며 , 조건 부 자발적 출연금의 

제공을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야 한다.

그러나 단기 적으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의 

원조역량이 강화될 때까지 조건부 다자원조의 중요성 

을 간과하여 서도 안 된다고 본다. 이렇 게 특정 국가별 

혹은 특징 주제별 조건부 출연금을 제공할 할 경우에 

있어시 도, 다른 공여국듬과의 효과적 인 조정 

(coordination) 이 가능하도록하여 야 할 것이다.

3. 평가기준에 의한 제한된 대상의 선정과 

집중적 지원

가. 제한된 대상의 선정과 집중적 지원

다자원조의 대상을 제한하여 집중하여야 한다. 즉 다 

수의 다자기구에 골고루 참여하지 않고 소수의 다자기 

구에 집중하여 야 하며，다수의 분야가 아닌 계한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적은 수의 다자기구에 지원을 집중하여 이러한 다자기

구에 서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큰 국가가 될 경우, 이 

러한 다자기구의 정책 방향을 규정 짓는 데 있어 서 뿐만 

아니 라 개도국파 대화를 하고 다자기구의 전 지구적 인 

규범과 기준의 설정에 강력한 빌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7년도 10월 현재 33개 다자기구 

와 협릭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 21개 기구에 연례 적 핵 

심기금(annual core fund)을 제공하고 있다. 33개 기 

구 중에 서 높은 순위 의 파트너로 간주되는 10개의 기 

구의 활동에 집중하여 감시를 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 한다. 또한 이 중에서도 세계은행떠1犯), 유엔개발 

계획 (UNDP), 그리고 아시 아개빌-은행(ADB)을 다자원 

조의 3대 파트너로 하고 있으며，여러 분야 중에서 특 

히 극단적인 빈곤의 계거，인도주의적 대웅을 지원하 

며,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수의 제한된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시는 선별 및 지 

원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주요 공여국들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기준을 통 

해 다자기구에 대한 원조제공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오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중시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평가의 기준

1) 유관성(relevance)

우선 유관성이 다른 기준에 앞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다자원조의 대상이 얼마나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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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가치，정책，전략적인 목표와 유관한가를 평 

가하는 기준이다，구체적으로 한국정부가 추구하I I 자 

하는 정책목표와 한국정부가 우선시하고자 하는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수의 다자기구와소수의 제한적 

인 분야에시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2) 효과성(effectiveness)

다자기구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또 다른 기준이 

되어 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양자원조를 비롯한 다 

른 기금 제공통로와 비교하여 다자기구 자체가 설정한 

목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즉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비교우위는 무잇 인가, 어떤 종 

류의 원조가 다자적으로 가장 잘 관리 될 수 있고 어떤 

-玄류의 원조가 양자적으로 좀 더 잘 관리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다자기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자체의 평가 

뿐 아니 라 다른 공여 국 혹은 연구소가 다자기구에 대 

한 모니 터링을 통해 만든 평가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야 한다. 또한 여러 공여국에 의한 다자평가체제에의 

적극적 인 침여 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 자체의 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 26 27

한 예로서 영국정부가 시 행하고 있 는 「다자효과성틀 

(Multilateral Effectiveness Framework： MEFF)」 

을 들  수 있는데, 이 는 「결과에 기초한관리(Resulte- 

Based Management)」접근법을 사용하여 영국정부 

가 지 원하고 있는 다자기 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강 

력한 기 계이 다. 영국정부는 이 러한 평 가결과를 다자 

기구에 대한전략에 반영하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개별적 인 

평 가 체 제 에 더 하 여，「다자기 구성 과평 가네 트워 크 

(Multi latera 1 organizations Perform a nee 

Assessment Network： MO PAN)」와 같은 다국적인 

평가체제에 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37:1.

3) 전략적 영향력(strategic influence)

이는 구체적으로 다자기구와의 대화와 다자기구의 집 

행부(governing body)에서 의 활동을 통해 다자기구의 

의사결정，운용활동，그리고 자원의 분배에 전략적인 

영향을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인 영향 

력의 행사가 가능한가가 지원대상의 선별과 이러한 대 

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자기구를 통해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양자원조와는 

달리 영향력의 손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자 

기구의 정책 결정과 결정 의 집행에 있어 서 합리적인 영

26) 양자원조의 경우 주로 지방의 문제ᅵ ccal (jc b e m )플 다른다. 이와는 답리 다자원조는 전 지구적인 개혁프로적 트, 종합적인 프로그램, 국가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드에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의 난민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긴급구호 프로직드, 도로나 철도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개발 프로직드, 
환경과 빈2  그리고 여성개발 등 범지구적 과제(G oba Issue) 해결에 유용히다. 국제기구는 정치적인 정낭성을 보유히고 전문성과 재정적인 소건의 면에 
서 명백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와 기능에 집중하여야 한다.

2 7 ) MOPAN은 세계은행 (旧RD)과 같은 국제금융기 구와유엔개발계 획(UNDP)과 같은 국제기구의 무상원조 정책을 평가하고 원조규모들 조정하는 경제협력 
기구/개발원조위원회 (〇ECD/ DAC) 의 국가 간 주요한 비공식 현의기구로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 
스트리아 등 선진 10개 공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MDPAN 운영위원회 기 한국에기 옵서버 지격을 부여히기로 했으 
며, 이로써 다자원조 기구의 사업 효과성, 사업볍 예산배분의 적정성, 다자기구 운영의 분야볍 .지 역 볍  균형성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읍 통하여 원조사업 
수 행 평 가 능 력 을 제 고 할 수  있기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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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가지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도 적은 수의 국계기구에 집중하여 선별 

된 국제기구에서 정책형성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1. 한국정부의 

정책적인 우순순위와의 관계 속에시 다자기구에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러한 도구의 하나로시 한국이 원조를 제공하 

고 있는 다자기구의 고위 직책 에 자국의 전문가를 두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다자기구들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기구의 경우 

이 기구의 집행기관(governing body)에서 자국을 대 

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밖의 다자원조 기구에 

서도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국인 진출에 많은 노 

릭을 경주하고 있다. 다자원조기구에 자국인 직원을 

둔다는 것은 발언권을 가지 지 위한 측면과 감독을 한 

다는 의미뿐만 아니 라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가용하게 

한다는 의미 가 있다.

둘째，영국의 예에 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다자원조 기구 

와의 관계 속에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기 

구전략 페이퍼(institutional strategy paper： TSP)_j와 

같은 것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다자원조 기구와의 협 

릭 속에 서 한국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2

셋째，다자기구와 골격협정 등을 체결한다. 이러한 예 

로서 2006년 4월에 한국정부와 유엔개발계획 (UNDP) 

이 체결한「Partnership Ftemework Agreement」를 

들 수 있다. 이 협정 은 한국 정부가 아시 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국에게 1,000만 달러 지원을 약정하면시 

체결한 것으로서, 한국정부와UNDP가 서로의 개발목 

적,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익숙하도록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협릭관계를 강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역시 영향력으로전이될 수있다.

넷째, 앞서 언급한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 

한 개별적인 체제의 구축과 다국적인 평가체제에의 참 

여 역시 해당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견해를 같이 하는 국가 

들과의 연합(alliance)의 구죽 역시 필요하다.

4) 파트너십(partnership)

파트너십 이라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자기구가 개도 

국 및 다른 국제기구와 갖는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위 

에서 언급한 기준들과 비교하여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 

로 떨어 지기는 하나, 다자기구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 

른 개발원조의 주체와 맺고 있는 유대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어 이러한요인데 대한 평가 역시 중요 

하다고 ̂ 다 .

4. 관련 부서간의 조정

28) M nstry of Foreign Affa，s cf Denma^K Denmark's Mutilatera D w e o p m e r  C oope■技tiGn Towards 2015 (M 「ist，y o f  F c re g r Affairs; Cope「hage「, 
A u g js : 2 D08): p, 5.

2 9) SECO , Sw :zer a r d ' s  M Ut ateral Devdopm ent Cooper at on St â:egy： An SDC-SECO Guide ne (SECO: Berne, 200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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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원조를 다루는 국내조직 의 문제 에 관심을 두어 야 

한다. 다자주의에 있어서 통일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서 관련 부서간의 좀 더 나은 조정이 특히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외교통상부가 유엔체제 (UN System)^  

의 기여금(contribution) 제공에 책임을 지고 있는 반 

면，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 (IBRD)이나 아시아개발은 

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dFIs)에의 출연금에 책 

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들 간에 협릭 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덴마크의 경우에서 보듯이 외교부가 총체적인 정책과 

전략의 개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유엔 대표부와 워싱 

턴의 대사관이 특정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다자원조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분권화된 체제를 고려해봄 직하 

다. 이러한 분권화가 특정 국계기구와의 지속적인 대 

화의 질과 효과성을 강화합 수 있기 때문이다.

5. 기타

다자원조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편의 하나로서 

국민을 설득할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자원조 

를 제대 로 하기 위해 시는 개발관련 국제 기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동시에 이러한국제기구로 

의 한국인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유럽 연 

합이 공동으로 개발원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 

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중국, 일본이 비록 직은 규모 

로 출발한다고 해도 공동으로 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하 

는 이니 셔티브를 쥐는 것도 필요하다고생각된다.

W. 결론

이제끼지 다자원조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더불어 다 

자원조의 중요성을 살펴 보았고,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정부가 취하여야 합 다자원조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산발적이고 부분적이기 

는 하나, 한국정부도 정책 방향의 일부로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계는 이러한 것들이 

당위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는 접이다. 이는 확고한원 

조철학의 결여 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한국이 왜 다자주 

의에 적극적으로 침여 하여 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인식 

의 전환과 더불어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러기 (John Ruggie)는 다자주의 (multilateralism)를 「3 

개 이상의 국가듬이 보편화된 행위원칙 (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 니가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화된 행위원칙 

이란 득정 국가의 득정 이익과 특정 상황에 따른 임기 

응변적인 대응이 배제된 행위원칙으로시 불편부당성 

(impartiaWy)，일관성(consistency), 국제법에 대한존 

중(respect for international law)이라는 . f t 소들을 내 

^한다.

러기는 이러한 일반화된 행위원칙에 더하여，다자간 

협력체계 내의 일국에 대한 외부 행위자의 공격을 참 

여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불가 

분성 (indivisibility)과 관련 국가들이 항상 그리고 모든 

이슈에 있어 딘기 적이고 개별적인 이득을 기대하기 보 

다는 장기 적이고 공동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확산된 상 

호성 油iffuse reciprocity)을 다자주의 의 또 다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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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고 있 다 '

이러한 러기의 정의에 따르면, 다자주의는 외교에 있 

어서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타국의 이익도 최다!한 고 

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한 밑바탕으로 하여 국가이 

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주의 속에서 어떠 

한 국가든자의적으로 행동을 합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지며，국제관계의 결과가 쌍무적 관계에시와 감이 적 

니리"한 협상력(naked bargaining power)에 의거하지 

않고 합의된 원칙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진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해 국제사회를좌지우지할 능 

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국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 기준, 규범 에 기초한 국제질서 의 수혜자가 

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국제질서 의 수립에 적극적으 

로 침-여하여 야 하며 , 이러한 국제질시의 수립 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정한몫을 부담하여야한다.

덴마크를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은 개방된 경제를 가지 

고 있는 소국feinall states)으로시 미래 의 도전에 대응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자체제 에 국가이익 의 걸려 있다 

고 판단하고 다자주의 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 때문 

에 이들 국가들은 실질적인 개발원조를 국제 기구를 통 

해 제공하는 데 대체적으로 인색하지 않다. 이러한 다 

자원조는 이들에게 소국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계공하기 때문 30

이다. 다자원조를 통해 보다 넓은 지역 에 대한 복지와 

구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 

대하고 국제 개발, 인권, 인도적 지원 등에 있어 서 발언 

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국제 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에 적극적으로 나 

설 때 국제개발 이슈의 논의에 있어 서 발언권을 행사 

합 수 있다. 즉 다자원조에 기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 

의 개발을 위한 목표와 전략의 형성 에 침여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개발노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개발을 위한 목표와 전략의 설계가 

주요 공여 국에 게만 전부 남겨 질 경우, 한국과 같은 국 

가의 이해관계는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를 이익 (interests)의 문계와 가치 

(values) 의 문제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 

으나，이는 가치를통해 이익을추구한다는장기적이 

고 거시적인 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소치이다. 스 

위스의 경우，다자원조와관련하여 자국의 역할을 이 

해당사자(stakeholder)로서의 역할파 동시에 분담자 

fehareholder)로서 의 역할로 보는데，이러한 역할 인식 

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다자원조의 현실과 방향 

은 단기적 인 국가이 익 의 추구에 많이 매몰되 어 있다. 

다자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익추구의 

요소와 더불어 책 임적 인 요소가 동반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좀 더 거 시적 이고 장기적 인 관점에 서 의 국

30) John Gerard Rugg e，"Mu tilaiera ism; The Ana:c.my o f an Inst u t ic n ," Irtena t ona 0 ，ga「iz 田t on . vo . 46 , no, 3 (1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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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익을 의 미 하 는 「계몽된 이 익(enlightened self- 

interest)」이라는 것을 중요시 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다자원조와 관련하여 가 

장 중요한 것은 어떠 한 기준으로 국제 기구를 통한 다 

자원조에 관여할 것인가의 문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국제 기구가 전 지구적 수준과 국가수준에서 확실 

하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어떻 게 가장 

큰 효율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한국의 개발정책 목표를 딜성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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